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와(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과 외자투자(Penanaman Modal

Asing/PMA)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PMDN은 100% 내국인 전용 투자이며, 외국인이 단 1% 혹은 1주라도 보유하면

PMA로 구분된다. PMDN에게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PMA에게는 적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투

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Investment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PMDN 회사에서 PMA 회사

로 전환이 어렵지 않으며, PMA 회사에서 PMDN 회사로 변형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다.  

 

  ㅇ 외자투자 기본 구비요건 

    - 대통령령 투자 Negative List상 외자 투자 금지 업종이 아닐 것.  

    - 투자자/주주의 인원 : 최소 2명 

    - 최소 투자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한 업종당 100억 루피아 이상 

    - 최소 발행자본금 : 25억 루피아 

 

  ㅇ 외투법인 투자진출 형태: 외국 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 주체 및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

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다.  

 

  ㅇ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 의료기 유통업 등)이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로 순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증자 및 업종 추가 등 중

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현지 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해 있는 한

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는 극소수이다.  

 

  ㅇ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지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 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

항을 개정할 수가 없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총

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도 극소수이다.  

 

  ㅇ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

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

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 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로컬 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

고 외국인이 전력투구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인허가 시 필요사항 

    - 현지법인 상호 사용 사전 승인 

    - 현지법인 설립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 출자증명서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조건부 사업허가서(소재허가서, 환경허가서, 건축허가서, 준공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 투자 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외자투자 현지법인 상호사전승인 →  현지법인설립(설립정관서명)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무부승인서 →  출자증빙서

→  관보공시 →  사업자등록 →  사업자기본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조건부)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승인서 →  수입원부자재관세 감면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

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발급지시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거주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지사

 

인도네시아에는 지사의 개념이 투자법인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바, 외국인으로서 영업 활동이 수반되는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반드

시 주식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이 수반될 경우 상기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 개념으로 설립되는 사무소일

경우 하기 연락 사무소(대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의 종류 및 진출 형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업종(금융, 항공사 등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회사 대

표사무소활동 허가(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입/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법인 대표사무소 허가(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가 있다. 

 

2) 연락사무소 활동의 제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RO)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시장 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



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입찰•계약•수출입 및 유통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

다고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을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연락사무소의 종류별 개요 및 인허가 준비사항  

 

3-1)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통상적으로는 특수 업종(금융 관계사, 건설사, 항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 대표사무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KPM의 투자조정

위원회에서 인가하는 대표적인 대표사무소(KP)의 형태이며, 최초 3년간의 활동 허가를 발급하며 추후 1년씩 2번의 추가 활동허가를 연장

할 수 있다(총 5년간). 만약 5년 이후 업체의 활동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신규 활동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주소지가 반드시 주(Provinsi)의 수도(Ibu kota)에 입지해 있어야 하고, 사무실 건물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수익창출 불가능. 즉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주• 입찰•계약•수출입유통•제

품 홍보•마케팅 활동 불가함) 단지 시장조사, 정보 수집과 본사와의 연락 업무 정도만 가능하다. 이는 대표사무소가 법인 설립의 전 단계

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은 법인 설립 후 실시하라고 하는 무언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ㅇ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 준비사항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일반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3-2) 외국 무역회사 대표 사무소 

 

한국 본사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수출입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설립하는 형태이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는 직접 거래 및 물건을 수출입할 수는 없으나, 본사의 에이전트 역할로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관리 및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상행위, 판매/유통 업무, 입찰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다른 점은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재 제조사가 현지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시장진출 방식이라고 하겠다.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이며, 상업지사의 경우 주도(Ibu Kota Provinsi)나 군(Kabupaten)에 설립 가



능하며 본사 이외의 지사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재 특성상 제품의 전 지역 홍보가 필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최초 임시승인(2개월)을 받은 후, 추후 다시 1년 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외국무역회사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벙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업허가서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 →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노동부 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

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3-3)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건설 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외국

기업에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이다. 3년마다 해당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US$10,000, 건설 설계 혹은 감수 업체

(Pengawas)의 경우 US$5,000를 3년마다 지사허가비용으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외국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업체의 대표사무소 인허가와는 달리,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

과 컨소시엄(Joint Operation)을 하는 조건 하에 공사 입찰참여,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 가능하다. 즉, 이익 창출이 가능

하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건설용역 제공자를 크게 엔지니어링, 시공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반드시 엔지니어링, 시

공, 감리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의거,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은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최고 건설업 등급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 Joint Operation) 구성이 의무화되며 매년 1월 중순까지 이전 해의 대표사무소의 연간활동에 대해 노동

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수주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과세업자등록증(SPPKP)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지사장의 개인 납세

등록증(NPWP Pribadi)를 취득해야 한다. 주재원은 지사장, 부지사장으로 한정되며 3명 이상 취업 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는 수 주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엔지니어)에 대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 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 의무자 등록증 →  지방 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

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 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 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식회사는 PT. 라는 표기가 달린 회사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PT로 등록되어 있다. 주식 회사법은 UU 40 2007에 근

거하며 2016년에는 주식회사 수권자본금액(authorized capital)에 대한 법규가 정부 규제 2016년 제 29호(GR No 29/2016)에 의해

개정됐다. UU 40 200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인이 설립 시 최소 5천만 루피아를 최소 자본금으로 필요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르면 그 금액의 한도를 주식회사 설립자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 당국의 주식 회사법 개정의 취지는 영세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설립인 주주 수 2명 등 기본적인 사항은 UU 40 2007에 따르고

있다. 다만, 2018년 7월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 설립 프로세스가 변경됐다.  

 

정부 법 2008년 제 20조(Law No.20 of 2008)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영세, 소기업, 중간 규모의 기업을 수권자본 금액 또는 매출액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ㅇ 영세 기업 기준(Micro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 루피



아     

  ㅇ 소기업 기준(Small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5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

~25억 루피아   

  ㅇ 중간 규모 기업 기준(Medium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억~100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

대 500억 루피아까지 

 

GR No 29/2016에 따르면 영세업자의 납입자본금이 1,250만 루피아를 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루피아 이하일 수 있

고, 이를테면 모든 공동 설립자 간에 동의한다면 수권자본금은 1,500만 루피아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 법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은 동의된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규모여야 하며 이는 합법적인 예치 증명서(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보증금 잔고 증명서)에 의해 입

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정관이 서명된 지 최소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증서는 반드시 정부당국(법무인권부)로 온라인 제출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인도네시아에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PT/Perseroan Terbatas)뿐인 바, 상기 주식회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1명이 소유권을 가지며, 이에 시작하기가 가장 쉬운 형태의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

인이라면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제한된 생산량, 간단한 기술 생

산 도구를 사용하는 작은 자본 사업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업은 허가 없이 그리고 특정한 절차 없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설립하기에 가장 쉬운 유형이며 그만큼 해산은 또한 매우 쉽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인사업자는 예를 들면 와룽(Warung,

길거리 음식점), 소규모 외식업, 골목길에 즐비한 노점상, 리어카 행상 등이 해당된다.   

 
기타 회사 유형

 

  ㅇ Persekutuan Perdata 

    - 법적 근거 : 민법 1618(pasal 1618 KUH Perdata), 2인 이상이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설립한다. 파트너십의 조건은 함께 수행된 활

동에 의해 발생된 상호 이익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자 간에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여러 당사자가 발행

한 자본 금액의 분할, 사업 수행 결과 분배(수익)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최초 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 당사자로 나뉜다.  

 

  ㅇ Firma 

    - 법적 근거 : 상법 19-35조 (Pasal 16-35 KUH Dagang), 공동명의로 사업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회사 공동 형태의 책임은 회

사에 예치된 자본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의 모든 개인 자산도 포함한다. 

 

  ㅇ CV(Commanditaire Vennontschap) 

    - 법적 근거 : 상법 19-21조 (Pasal 19-21 KUH Dagang), Firma와 거의 유하사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음이

차이점이다. 사업의 운영자는 개인 책임은 개인의 전 자산까지 투입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며 법원에 정관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Limited Partnership은 경영에 관여하는 사주(주주)는 무한책임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주(주주)는 유한책임이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YSM &Partners

 

전화번호 62-21-525-5959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Indonesia



 
ㅇ Doowang(두왕컨설턴트) 

 
ㅇ Lawfirm Pak

 

 
ㅇ PT LEE&Oh Consulting 

 
ㅇ Price Waterhouse Coopers Indonesia 

홈페이지 https://www.indonesialawyers.id/

이메일 yisngmin@centrin.net.id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비고
투자진출(법인설립, 노무, 인사, 법률상담, 청산, 폐업, OSS, 공단, 방문상담),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전화번호 62-21-2941-1042

주소 Graha Surveyor Indonesia Building Suite 1901, Jl.Gatot Subroto Kav.56

홈페이지 http://www.doowang.net/

이메일 lsw@doowang.co.id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비고
투자진출(법인설립, 노무, 인사, 법률상담, 청산, 폐업, OSS, 공단, 방문상담),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전화번호 62-21-797-6254

주소 Wisma Korindo 5 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Selatan 12780 Indonesia

이메일 ms@paklawfir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비고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인변호사 외 인도네시아인 현지 변호사 다수

, 대사관 및 한인회 자문위원, 홈페이지 부재 

전화번호 62-812-8939-8938

주소
Jl. Gandaria 1, RT.2/RW.3, Mangga Besar, Kec. Taman Sar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홈페이지 http://leeohconsulting.com/about-us/

이메일 doh@leenoh.co.id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비고 인도네시아 Big 10 회계법인 및 컨설팅 법인과 파트너쉽 체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이력 

전화번호 62-21-5289-0449

https://www.indonesialawyers.id/
mailto:https://www.indonesialawyers.id/
http://www.doowang.net/
mailto:http://www.doowang.net/
mailto:
http://leeohconsulting.com/about-us/
mailto:http://leeohconsulting.com/about-us/


 
ㅇ 법무법인 원

 

 
ㅇ KPMG Indonesia

 

 
ㅇ 법무법인 지평

 

주소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 6, Jakarta 12940 Indonesia

홈페이지 https://www.pwc.com/id

이메일 taehun.jung@id.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비고 한인 회계사 외 현지 회계사 등 다수, 대사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협업 이력 다수 

전화번호 62-815-932-4516

주소
Treasury Tower, 7th Floor Unit F, District 8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홈페이지 http://www.onelawpartners.com/ko/?c=member&s=1&gp=1&ob=idx&gbn=viewok&ix=734

이메일 sjlim@onelawpartner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비고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인변호사 

전화번호 62-21-5799-5493

주소
Wisma GKBI, Jl. Jend. Sudirman No.28, RT.14/RW.1, Bend. Hil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10

홈페이지
https://home.kpmg/id/en/home/services/japanese-korean-business-desk/korean-desk-

english/korean-desk-korean.html

이메일 Jaeyoung.Lee@kpmg.co.id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비고 KOREA DESK 존재, 회계, 세무 자문 및 감사 등  

전화번호 62-21-515-0622

주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홈페이지 http://www.jipyong.com

이메일 indonesia@jipyo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https://www.pwc.com/id
mailto:https://www.pwc.com/id
http://www.onelawpartners.com/ko/?c=member&s=1&gp=1&ob=idx&gbn=viewok&ix=734
mailto:http://www.onelawpartners.com/ko/?c=member&s=1&gp=1&ob=idx&gbn=viewok&ix=734
https://home.kpmg/id/en/home/services/japanese-korean-business-desk/korean-desk-english/korean-desk-korean.html
https://home.kpmg/id/en/home/services/japanese-korean-business-desk/korean-desk-english/korean-desk-korean.html
mailto:https://home.kpmg/id/en/home/services/japanese-korean-business-desk/korean-desk-english/korean-desk-korean.html
http://www.jipyong.com
mailto:http://www.jipyong.com


 
ㅇ PT Yeil Konsultan Indonesia (예일회계법인)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투자법인 설립관련 법률 정보는 YSM&Partners(2020.7 확인)>

  
 
 

비고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 등, 한국 변호사 

전화번호 62-812-9696-3173

주소 UOB Plaza 34th Floor Jl.MH Thamrin Kav. 8-10 Jakarta Pusat

홈페이지 http://www.yeilac.co.kr

이메일 djjung@yeil.co.k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비고 인도네시아 회계법인 및 컨설팅 법인과 파트너쉽 체결 (since 2013)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http://www.yeilac.co.kr
mailto:http://www.yeilac.co.kr

